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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   신 국군재정관리단

          적격심사담당

참    조  

          

제    목 「입찰공고 및 세부평가기준 지침 시정 요청」입찰참가자격 수정요청

                        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(1)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하여 기실시한 내진성능평가용역(C034/C035) 

용역 공고문에는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한다

고 하였으나 공고문에도 없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에 참여기술자 총 5명 중 분야별 

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요건이 건축구조분야 특급/고급으로 한정하

여(참조1 : 아래 배점표 참조) 평가를 함으로써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

습니다. 이는 국방부 공고 및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특급, 고급, 중급, 초급 차등점

수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능력 지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

합니다. 

(2) 실제로 국방부에서 발주한 내진성능평가 용역 에 전국에 분포되어 있

는 1,053여개의 업체 중 소수의 업체만 참여하였습니다. 따라서 현재 공고된 5건 

(19-B051, 19-B052, HCS0026-1, UMM0367-1, UMM0360-1)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

다. 이 지침을 적용해서는 안되며, 국방부 사업능력수행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해

당분야 기술자 자격 요건을 국방부 세부평가기준대로 건축분야의 특급, 고급, 중급, 초

급으로 점수를 차등 배점 작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. 원래 국방부의 공고문과 기준

에 따라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

요청합니다.



(3)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시설물 안전법’)

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동법 시행

령 제 9조에 따르면 ‘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

는 사람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‘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

수한 자’로서, 학력+기술자격+경력+교육으로 산정한 기술자 역량지수(ICEC)에 의

하여 이미 건축구조기술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(4) 우리 협회는 국군재정관리단의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귀 기관에서

도 오히려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부실용역과 불법하도급을 조장할 수 있

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제한 조항을 수정·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참조1] 배점표

구분 인원(명) 해당분야 자격요건

책임기술자 1

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로서 ‘시설물

안전법 시행령 별표5 정밀안전진단분야’의 해당

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자

분야별

책임기술자
2

건축구조 → 건축분야 특급 또는 기술사

건축구조 → 건축분야 특급

분야별

참여기술자
2

건축구조 → 건축분야 고급

건축구조 → 건축분야 고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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